
          지방세기본법 제58조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

(변경)하고자 합니다.

  1. 납세의무자 : ***

  2. 과세물건 : 강남구 역삼동 ****** 오피스텔 ***호 

  3. 취소사유 : 고지서미송달 및 부과재검토(임대외 사용사실조사 건)

  4. 취소내역 : 총 1건 (2015년 11월 수시분)

세  목 당 초 취소(경정) 차  액 비  고
취 득 세  부 동 산 14,207,570

767,200
14,207,570

767,200 0

 지 방 교 육 세 1,194,310
64,480

1,194,310
64,480 0

농 특 세 597,150
17,910

597,150
17,910 0

합 계 16,848,620 16,848,620 0

붙임 1. 부과취소(경정)결정서 1부.

2. 부과취소일자별내역서 1부.

3. 부과취소관련서류 1부.끝.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강 남 구

 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 제목 취득세 부과취소(변경)(***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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